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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1년 1월 31일



- 3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0년도 투명성보고서

1. 일반현황 (‘20년 12월말 기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카카오

대 표 자 여민수, 조수용

정보통신 주요서비스 /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 
2019년 948,225

2020년 881,213

정보통신서비스부문 매출액
2019년 1,513,471백만원

2020년 3분기까지 1,271,172백만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이준목 이용자보호팀 팀장

※ 코리안클릭, 앱애니 등의 외부 지표를 사용하고 있어 하기와 같이 코리안클릭 자료를 정리하

여 제출합니다.

※ 주식회사로 관계 법령에 따라 매출액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도메인 순이용자수 월 평균 일 평균 비고

2019.12

daum.net

29,174,480 

29,078,891 948,225 
PC+Mobile,

WEB+Android APP 자료
2019.11 28,755,939

2019.10 29,306,255 

(단위: 백만원)

1Q19 2Q19 3Q19 4Q19 2019년 총합

331,522 361,961 388,482 431,506 1,513,471

　 도메인 순이용자수 월 평균 일 평균 비고

2020.12

daum.net

26,131,948 

27,023,852 881,213 
PC+Mobile,

WEB+Android APP 자료
2020.11 25,933,094 

2020.10 29,006,514 

1Q20 2Q20 3Q20 2020 3분기까지 총합

406,609 415,094 449,469 1,2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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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 불법촬영물등 신고 안내 온라인 페이지 운영 등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관계 법령(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이 시행된 2020년 12월10일부터 24시간 365일 상시 운

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 고객센터 내에 ‘온라인 신고 페이지’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서비스 신고버튼

을 통해서도 신고접수 가능하도록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페이지 https://clean-center.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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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별 신고버튼 화면

뉴스 댓글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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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촬영물등 신고 관련 안내∙도움말 페이지 운영 등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관계 법령(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이 시행된 2020년 12월10일부터 24시간 365일, 불법촬영

물등 유통 신고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말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

니다.

온라인 도움말 페이지  https://cs.daum.net/faq/85/613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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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절차 마련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관계 법령(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이 시행된 2020년 12월10일부터 신고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절차에 관

련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정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보호팀 전담부서 및 유해정보 신고 고객센터(1577-3357) 운영

- 이용자가 정보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던 시점부터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었으

며,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관계 법령(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내부 논의 및 신고기능 오픈 완료 공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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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이 시행된 2020년 12월10일 이후에는 신고접수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안내 및 조치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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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콘텐츠 관리 및 AI 차단 시스템 운영

- 정보통신 서비스 및 게시판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법률에 따라 콘텐츠를 깨끗하게 관리해

야할 의무를 준수해야하는 바, 당사도 불법유해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들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부처, 기관, 이용자 등이 신고접수할 수 있는 기능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외에

도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유해 콘텐츠 필터링 기술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이용약관, 운영정책 정비 등

- 당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법령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근거로 한 서비스 이용

약관 및 운영정책을 마련하여 이용자들이 위반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이용제한 등의 조치

를 취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2020년 7월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자 운영정책 내에 아동・청소년 성

보호 정책을 신설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 7번째 조항으로도 신

설하였습니다.

카카오 운영정책 변경 안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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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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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의5」에 따

라 '[별지 서식]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ㆍ삭제요청서' 및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 문

서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통계를 하기와 같이 제출합

니다.

- 이용자 등으로부터 ‘불법촬영물등’이라고 신고접수는 되었으나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

칭: 정보통신망법 ) 제44조의9」의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 (횟수‧내용‧처리기준) '불법촬영물' 사유로 41건, '허위영상물 등' 사유로 18건, '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신고
접수

신고·삭제
요청인

피해자 등 67 67

기관·단체 3 3

소계 70 70

사유

불법촬영물 41 41

허위영상물 등 18 18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1 11

처리
결과

자체 삭제·접속차단 - -

해당없음 67 67

방심위
심의요청

심의삭제·차단 - -

해당없음 - -

각하 등 3 3

소계 70 70

삭제·차단
사유¯

불법촬영물 - -

허위영상물 등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

※ 요청사유 및 삭제·차단 사유는 중복계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

물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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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청소년성착취물' 사유로 11건, 총 70건 신고접수 되었습니다.

 ○ (요청인)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으로부

터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접수를 받고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고시 제2020-14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신고접수는 3건이었습니다.

 ○ (요청사유) '불법촬영물' 사유로 41건, '허위영상물 등' 사유로 18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유로 11건이 신고접수 되었습니다. . 그러나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44조의9」의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 총 70건의 신고접수 중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

기 어려운 경우 3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각하‘ 결과를 받았고, 67건은 ‘불법촬

영물등’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이용자 오신고, 허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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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

 ○ (관련 규정) 이용약관, 운영정책 등 신고 처리정책 규정에 따라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대한 절차) 
- 불법촬영물등 유통신고 접수는 피해 당사자, 제3자, 기관이나 단체 모두 신고 가능하다.

- 불법촬영물등 신고는 각 서비스별 신고팝업 또는 온라인 신고페이지

(https://clean-center.kakao.com/)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 불법촬영물등 유통신고 시 필요한 정보가 정확히 접수되지 않은 경우, 미비 자료 접수를 

안내한다.

- 불법촬영물등 확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

에 따른다.

- 불법촬영물등으로 확인된 정보는 즉시 삭제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와 정보게시자에게 안

내한다.

- 불법촬영물등을 게시한 게시자에게는 게시물 삭제와 함께 운영정책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진행한다.

 ○ (기타 운영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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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불법촬영물등 접수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 교육 및 이용

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2)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운영 실태를 시스템에 기록되도록 하

고 3년간 보관한다.

(3)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서 등 관련 문서를 3년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

시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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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구   분 책임자

성   명 이준목

부   서 이용자보호팀

직   책 팀장

지정일 2020. 11. 24.

6.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

구  분 교육일 교 육 명 참 석 자 교육기관

교육실시 2020.05.25 텔레그램N번방사건과 청소
년・이용자보호교육 이용자보호팀 자체

교육실시 2020.05.25~
06.05

텔레그램N번방사건과 청소
년・이용자보호교육 서비스 담당자 자체

교육실시 2020.05.25~
06.30

텔레그램N번방사건과 청소
년・이용자보호교육

고객센터 및 신고센터 
담당자 자체

교육실시 2020.9.17 불법촬영물등 신고처리 프로
세스 교육

고객센터 및 신고센터 
담당자 자체

교육실시 2020.10.22 불법촬영물등 신고처리시스
템 교육

고객센터 및 신고센터 
담당자 자체


